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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강사수당 등 원천징수 누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에 

따르면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며, 비과세기준은 「소득세법」 제12조를 

따른다고 규정

□ 지적사항

 사례1> 5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

 사례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

 사례3>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에도 누락

□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 강사수당 등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른 과세 여부 확인에 유의할 것


